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5. 3. 21.>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

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

1 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
2  선박 및 항공기

3

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ㆍ

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

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
비고

1.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(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

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)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

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

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.

2.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

생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,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

설비를 포함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.

  가.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

  나.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(정제수설비, 제조

용수시스템, 순수증기제조기,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

다)

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

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

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


